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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- 1045  신문윤리강령 위반

광주타임즈     발행인  김  명  삼

주 문

  광주타임즈 2018년 2월 7일자 1면「가래떡 뽑기 한창」제목의 사진과 사진설

명에 대하여 ‘경고’한다.

 

이 유

광주타임즈 2월 7일자 1면 

           

  광주타임즈의 위 1면 사진은 뉴시스가 2014년 1월 26일 16시35분에 송고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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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닷새 앞으로 다가온 설」제목의 사진 기사를 4년 이상 지난 시점에 전재한 것

이다. 그러면서 사진 설명을 당초 뉴시스 보도 사진의『민족 명절 설을 닷새 앞

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한 방앗간에서 상인이 가래떡을 뽑고 있

다.』에서『민족 명절 설을 앞두고 6일 오후 광주지역의 한 방앗간에서 상인이 

가래떡을 뽑고 있다.』로 멋대로 바꿔 달았다. 사진 출처 표기도 없다.

  독자들을 기만한 거짓 보도로,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 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「보도준칙」전문, 제8조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①(통

신기사의 출처명시)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                       1)     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「보도준칙」보도기사(해설기사 포함)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

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. 또한 기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

실현하기 위해 진실을 적극적으로 추적․보도해야 한다. 

  제8조「출판물의 전재와 인용」①(통신기사의 출처명시) 언론사와 언론인은 통신기사를 자사 

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

안된다.

2018년 3월 14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 원 장 김 용 담

위 원 정 숭 호

장 명 국

박 재 현

장 인 철

김 규 식

강 희

하 윤 수

김 영 모

박 미 경


	제918차 심의결정문 10
	제918차 심의결정문 11

